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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

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화재·폭발 예방 관련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사항 안내

 1. 귀 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 2.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(안전보건규칙 

제241조)이 개정*되어 '26.3.2.부터 시행하였으니,
   * 개정사항: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(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

검사의 기술기준)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(KFI 인증)을 사용

  - 각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붙임의 안내자료를 

사업장 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※ "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알림"에서도 확인 가능

 3.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·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

'25.10.28.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

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화재·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

주시기 바랍니다.

  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책소개 → 정책 자료실의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자료 참조

붙임: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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